
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

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

□ 추진배경

ㅇ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직무상 갑질행위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

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 도모

□ 운영방안

ㅇ (기간) ‘24. 6. 3. ~ ’24. 7. 31.(약 2개월) * 필요시 연장 운영

ㅇ (대상) ① 민원인․계약업체․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

②사적노무 요구 ③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

- 욕설, 폭언, 인격모독, 따돌림,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

※ (관련법령)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, 제13조의3, 제14조의2, 지방

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, 제10조의3,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

강령 표준안 제14조, 제15조, 제21조 등

【행동강령의 갑질행위 예시】

✔ ○○시는 관내 A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

누락된 부대시설비 등 1,600만원을 A업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김

✔ ○○학교 교장은 직원 B에게 구두수선 심부름, 자녀의 입학서류 작성, 

가전제품 수리, 점심 도시락 구입, 퇴근 후 저녁 강요, 대리운전 등 업무와 

관련 없는 일을 수차례 지시

ㅇ (신고방법) 국민권익위원회 「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」(www.clean.go.kr)

ㅇ (처리) 확인된 행동강령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징계 등 필요한 조치

- 집중신고기간 운영(~7월), 현지점검 및 신고처리(6~9월)

※ 주요처리결과는 보도자료 및 각급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활용


